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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확 는 지방자치단체가 오랫동안 요구한 사항이며, 새정부의 지방분

권기조와 맞물려 그 기 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이 과제는 그간 자치

조직권을 제약한 것으로 평가받는 기구·정원 규정 같은 제도의 연 과 내용을 평가

하고, 새로운 기  제시를 목 으로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행 기구·정원 규정이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유형 구분의 

실성에 의문을 갖고, 인구 기 에 의한 시·군·구 구분이 아닌 다양한 행정수요 변수

에 근거한 군집분석으로 자치단체 유형구분을 시도하고 있다. 연구 결과 일부 군지

역은 소규모의 시지역과 행정수요  특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지역은 기 자치단체 안에서도 별도의 그룹으로 분리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자치단체 유형구분을 시도했다는 에서 이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으

나, 데이터의 질과 연구방법론의 엄 성 측면에서 이 연구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이 연구가 마무리되는 시 에 행정안 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권을 폭 자

율화 함으로써, 이 연구의 정책  시사 을 부각시키기 어려운 아쉬움도 있다. 향후 

이 연구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 발 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용한 후속 연구가 계속되길 기 한다.

2018년 1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이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의 문제 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해 

행 기구설치 기 의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목 이 있다. 이를 해 인구 기 으로 

제시된 행 기구·정원 기 을 기 인건비 산정에 반 되는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사용하여 군집분석으로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다시 함으로써 행정환경에 맞는 합

한 기 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기 자치단체는 4개의 유형으로 나 어졌다. 1그룹은 특･ 역시의 자치

구를 심으로 하는 도심지역, 2그룹은 도농복합도시 는 군 지역 심, 3그룹은 

시･군･자치구가 혼재된 복합 인 성격이 있고, 4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규모가 크고 

집된 규모 도시지역 심으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 수에 근거한 

행 기구설치 기 과 다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를 들어 구달성군 같은 경우

는 2015년 기 으로 5만 이상 군 가운데 인구 15만 이상으로 실･국 2개 이상 4개 이

하를 용받고 있으나, 실제 구달성군의 행정 수요  특성은 시흥시, 김포시, 

주시 같은 인구 50만 미만 시나 상당수 자치구와 유사하여, 기구설치 기 을 달리 

용할 근거가 약하다. 울산울주군, 부산기장군, 음성군, 홍성군, 양평군, 완주군, 칠

곡군의 경우에도 인구 50만 미만 시나 도농복합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4그룹은 인구 50만 이상 시를 심으로 도농복합시인 평택시와 자치구인 서울강남

구까지 아우르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군･구 조직 리에 있어 인구 수만 반

하여 기구설치 기 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 여건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별도의 기 을 제

시하여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높이거나 역시 소속 군을 비롯해 인구 10만 내외의 

군 지역은 비슷한 유형의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  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기 인건비 10개 지표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



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문제가 있고, 기 인건비에 10개 지표에 한 요인분

석 결과 인구와 면 이 큰 향을 미치는 한계가 있었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구기

은 인 향력이 있었고, 면  역시 자치구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

만, 기존의 기구설치 기 에서 제안하는 인구기 과  본질 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

는 어려웠다.  무엇보다 군집분석에서 개별 군집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이 한계로 남는다. 이는 10개 행정지표와는 별개로 군집분석 결과에 한 심층 인 

조사와 군집에 속한 자치단체의 특성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단계

까지 진행하지 못하 다. 그 결과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기구 설치 기 을 일부 조

정하는 수 에 그쳤다. 후속 연구에서는 군집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기 해 보다 

다양한 변수를 용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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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자치의 부활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정원 리 자율성 확 에 

한 요구가 지속 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다. 이러한 요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력규모의 결정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 탄력  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에 따라 행정안 부의 정원 리 정책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 하는 경향을 

유지하여 왔는데, 1995년 표 정원제와 2007년 총액인건비제  2014년의 기 인건

비제 등의 용을 통해서 정원 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 하는 정책을 용하

다. 한 기구설치 기  역시 자율범 를 확 하는 방향으로 부분 으로 보완이 있

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정원 리의 자율성 확 에 한 지방자치단체의 요구

는 여 히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행정안 부의 정책  응에도 불구하고 

여 히 조직과 정원 리의 제약성이 지 않다는 단에서 비롯된다. 지방자치에 

한 다수의 연구들은 자치권의 제약, 재정분권 미흡 등에 해서 상당히 많은 비

을 해오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자치분권은 행정 인 측면에서는 ‘7:3의 지방자

치’, 재정 인 측면에서는 ‘8:2의 지방자치’ 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치조직권의 에서도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차원에서의 분권은 많은 비 론자들의 주장

과 마찬가지로 국제 인 비교에서도 상당히 낮은 수 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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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분권에 한 국제  비교연구에서 우리나라가 포함된 비교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

으나 최근 Ivanyna & Shah(2014)의 연구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보고되었다1). Ivanyna 

& Shah(2014)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종합 인 분권지수의 순 는 10 를 차

지하여 비교  높은 편이었으며, 세부 요소인 지방정부의 상  요성은 11 , 지

방정부 존립의 안정성은 15 , 정치분권지수 18 , 재정분권지수 22 , 마지막으로 

행정분권지수는 48 를 기록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볼 때, 체 인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분권수 은 국가의 경

제력 수 에 상응하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교  우수한 수 으로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분권수 에 해서 그 동안 국내 으로 분권론자들로부터 

많은 비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인 측면에서는 자치분권은 상당히 발 해 

온 것도 사실이며, 그 결과가 국제비교에도 반 된 것으로 단된다. 특히, 참여정

부에서 분권로드맵을 작성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 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을 

한 제도  기반을 마련한 결과로 많은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지방분권의 지속가능

성을 담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측정지표별로 우리나라의 순  편

차가 심하며, 우선 으로 행정분권지수의 개선이 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는 결국 재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자치조직권 확

가 상당부분 근거 있는 주장임을 말해 주고 있다. 

지방권분야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우선 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 의 하나라고 인

식하고,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 에 있는 과제이다. 따라서 자치조직권과 직  련

된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 제도에 한 재고는 지방분권 수 을 끌어올리기 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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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련해서 요한 기 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인력규모를 정하는 인건비 산정 

기 (기 인건비제도)과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과 동 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기구설치 기 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

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체 으로 열악하고, 재정의 상당부분을 앙정부에 의존하

고 있다는 에서 자치단체의 효율 인 운 을 해서라도 정한 수 의 인력규모

에 한 기 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기구설치 기 까지 별도로 두는 것의 합리성에 해서는 학계와 자치단체 

조직･인사 담당자들로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행 기구설치 기 은 자치단체 

인구규모 별로 실･국이나 실･과･담당  수를 사 에 지정하고 있으며, 자율범 가 

크지 않아 행정환경 변화에 맞는 탄력 인 조직운 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기 인

건비제로 인건비 규모가 정해지면 그에 따라 인력규모도 통제가 되는데 기구 설치 

기 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조직 리가 극단 으로 제약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

도 그런 이유이다. 그러나 기존의 많은 연구와 논의들은 기구설치 기 보다 인건비 

산정 기 에 한 개선책 마련에 집 되어 있고, 기구설치 기 은 큰 틀에서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의 문제

을 살펴보고, 그 개선을 해 행 기구설치 기 의 개선책을 모색하는데 을 둔

다. 인구 기 으로 제시된 행 기 을 기 인건비 산정에 반 되는 동일한 행정수

요 지표를 사용하여 자치단체 유형분류를 다시 함으로써 행정환경에 맞는 합한 

기 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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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의 특성 분석은 조직 리의 기 이 되었던 개별승인제

부터 표 정원제, 총액인건비제, 기 인건비제 등 인건비 기 과 기구설치 기  체

로 설정한다. 기구 설치 기  개선을 한 자치단체 유형 구분은 행정안 부에서 제

공한 2015년도 기 인건비 10개 행정수요 지표를 근거로 하며, 분석 상은 기 인건

비제 용을 받지 않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뺀 242개 자치단체를 상으로 한다. 

이 연구는 문헌연구와 통계  방법을 사용한다. 문헌연구를 통해 조직 리제도의 

연 과 내용, 문제  등을 도출하고, 선진국들의 조직 리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우

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제도 개선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한다. 해외 사례는 

우리와 유사한 륙법계 체계를 가진 독일과 일본의 자치단체 조직 리제도를 살펴

본다. 

통계  방법은 군집분석을 사용하며, 효율 인 분석을 해 2015년도 기 인건비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을 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역과 기 , 기

자치단체 내에서 시･군, 시, 군, 자치구의 군집분석을 실시한다. 군집분석을 통해 행

정수요의 에서 어떤 자치단체들이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각 자치단체 유

형에 따라 몇 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는지 분석한다.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기 으로 

제시되는 행 기구설치 기 을 재구성하여 자치단체의 기구설치 자율성을 확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 로그램은 SPSS18.0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직 리는 자치권의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는 미권 국가와 륙법 계통의 국가에 차이가 있다. 자치권에 해 미권 국가에

서는 자율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미국 정부간 계 자문 원회(1993)

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차원을 구조 (structural), 기능 (functional), 재정 (fiscal), 

인사(personnel) 등 4가지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2) 

미권 국가와 달리 륙법 국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고권(Hoheit)으로 표 한다. 

일반 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권은 조례고권(Satzungshoheit), 조직고권

(Organisationshoheit), 인사고권(Personalhoheit), 재정고권(Finanzhoheit), 계획고권

(Planungshoheit)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Geis, 2011). 이러한 고권에 해 제한은 가

능하지만, 그 범 가 한정될 필요가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고권 체에 한 제한

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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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자치단체의 자치권에 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지방자치법을 연

구하는 학자들은 조직고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으며, 조직고권은“지방자치단

체 스스로 고유한 재량으로 법령의 범  안에서 내부조직을 형성, 변경, 폐지할 있

는 권한”(홍정선, 2009: 56),“지방자치단체가 활동하기 해 필요한 조직을 자기책임 

하에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이기우･하승수, 2007: 49)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방행정

을 연구하는 행정학자들은 조직고권이라는 용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주로 자치

조직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기구, 정원, 보수, 사무분담 등을 

자신의 조례나 규칙을 통하여 자주 으로 정하는 권능”(하동  외, 2011: 282) 는 

“지방자치단체의 본래 인 자치권의 하나로서 자신의 행정조직을 법령 등의 국가법

에 규제받지 않고 그가 가진 자치권, 즉 자기의 조례, 규칙 등에 의해 자주 으로 조

직할 권한”(최창호, 2006: 225)으로 이해하고 있다. 

결국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조직을 자주 으로 정하는 권능”(이

경은, 2002: 19), 즉, 조례 는 규칙을 수단으로 하는 자치입법권을 통해 지방자치

단체의 기 을 설치･운 하고 그에 필요한 공무원을 임면과 보수, 사무분장 등을 결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최창호, 2002: 224; 박혜자, 2003: 6; 심상복, 2007: 

51)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질과 

직 인 련을 갖고 있다는 에서(김미정, 2009; 107) 지방자치권은 실질 인 자

치행정 구 에 있어 요한 요소이며(이경은, 2002: 20-21),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

는 지방자치권의 핵심수단이 된다.4).  

그러나 자치조직권은 그 본래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수

정･보완할 수 있다. 자치조직권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이 보장하고 있으며, 그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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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조례를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 에서는 통령령으로 많

은 내용이 제한되기 때문에 사실상 앙정부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다(하혜수, 

2004: 17; 박혜자, 2003: 7; 이경은, 2002: 20). 특히,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정원과 기

구설치에 한 것은 제약이 많은 분야로 알려져 있다(심상복, 2007: 55, 하혜수, 

2004: 16).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가운데 조직의 구성과 운 이라는 특정한 

역에 한 자율  결정권한을 의미하는 것이다(조창 , 1991: 73). 자치조직권은 

지역실정에 합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효과 인 기 구성을 도모하기 한 권한

으로, 앙정부에 의한 획일  기 구성을 탈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결정을 

보장하기 한 것이다( 창호･권오철, 2007: 11). 따라서 자치조직권의 범 는 의결

기 인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집행기 에 속하는 자치단체장, 장의 보조기 , 장의 

소속기 , 하 행정기 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의의 개념이다( 창호･권오철, 

2007: 11). 

보다 일반 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인력운  있어서의 구성권한으로 본

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제도의 실시 이후 변화가 있었으며, 재는 크게 조례규

정사항과 규칙규정사항으로 구분된다. 지방자치단체 자치조직권에 포함되는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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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의 최우선  근거는 헌법이다.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

은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자치단체 조직의 상세한 범 까지 법률로 정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치단체의 조직에 한 법령이 지방자치의 본질 는 지방자치 이

념을 해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은 헌이 될 수 있다.6)

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련 법령은, ① 지방자치법, 지방공무원임용령

( 견공무원 결원 보충), 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시･도, 시･군의 기구설치기 , 지방공무원 정원기  등 필요사항 규정), ③ 지방자

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 시행규칙(안 행정부령, 통령령에

서 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④지방공무원 정원 배정규정(훈령, 

정원 리기 별 보좌･보조기 에 두는 정원배정에 한 사항, 공무원 종류별, 직렬

별 정원규정)과 기타 각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인 의회 사무처 설치 조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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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항에는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의 정수를 정하고 

있는데, 특별시는 3명 이내, 역시와 특별자치시, 도와 특별자치도는 2명(인구 800

만 이상의 역시와 도는 3명) 이내로 하고 있고,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

구의 부구청장의 정수를 1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2항에는 특별시･ 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

별자치도의 부지사는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무직 는 일반직 국가공무

원으로 보하며, 특별시･ 역시  특별자치시의 부시장, 도와 특별자치도의 부지사

를 2명이나 3명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일반직 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

되, 정무직과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할 때의 자격기 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하여 필요한 행정

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되,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3조는 부시장･부지사 수와 직  등을 규정하고 있으

며, 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의 부시장은 3명, 역시･특별자치시의 부시장과 

도  특별자치도의 부지사는 2명(인구 800만 이상의 역시  도는 3명)으로 하

며,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부시장･부지사는 특별시의 경우에는 정무직 국가공무

원으로, 역시･특별자치시･도와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고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

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무등 은 안 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법령의 범 내에서만 가능한 제한 인 

권한으로 볼 수 있다.



14

지방자치법 제112조 제2항의 임으로 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7) 이 규정은 안 행정부장 이 지

방자치단체에 매우 구체 인 조직･인력설계기 을 제시하는 것이며, 규정과 다르게 

기구를 설치하면 안 행정부장 은 강제성 있는 시정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제

33조),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에서 자치권은 극도로 제약받고 있다. 를 들어, 

기구설치의 일반요건에 따라 국은 특별한 경우 외에는 소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 설치하고, 과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로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12명(시･도는 5  4명 이상, 시･군･자치구는 6  4명 이상 포

함)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해야 한다(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 히 발생하는 한시  행정수요에 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운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시기구 설치 시 기존의 인력을 최 한 활용하여야 한다. 본청에 

한시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기존의 보조기 과 담당 으로는 그 목 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의 요성과 업무량이 있어야 하고,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

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하며,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 에

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할 수 있으나, 실･국･본부의 설치기 (규정 제9조), 시･도 본청에 두는 실장･

국장･본부장･담당 과 과장 등 보조･보좌기 의 직 기  등(규정 제10조)이 규정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세부 인 규정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수요에 맞는 자

율 인 자치조직권을 행사하기가 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한 시･군･구 본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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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 의 설치기 과 직 기  역시 정하고 있다(규정 제13

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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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은 시･도의 보조･보좌기

 직 기 도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역자치단체 본청 기획 업무를 담당

하는 실장은 국가공무원으로 하고, 역자치단체 실･국장 직 과 수를 구체 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 규정 제22조는‘정원은 정원의 리기 별로 직 을 정하여 책정

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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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책정하고,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 별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원책정의 일반기 으로 ‘복수직렬 범 (제22조), 별정

직 정원(제25조), 우 승진에 따른 정원 리(제26조), 근속승진에 따른 정원 리(제

27조), 한시정원 리(제28조)’ 등 구체 인 세부 규정을 두고 있다. 시･도의 경우 본

청, 의회사무처, 합의제행정기 , 직속기 , 출장소, 사업소, 경제자유구역청까지 

통령령을 통해 통제하고 있다. 단, 직 별 정원책정기 만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고 있다.

이처럼 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에서 

각 자치단체의 실･국 수와 주요 직 까지 명시하는 등 매우 제약 인 기 을 제시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 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앙정부가 

정한 바에 따라 수동 이고 소극 인 행정으로 락할 수 있다는 비 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갖는 일반 인 특성을 그 로 함축하고 

있으며, 속성, 자주성, 차별성 등이 논의된다.

속성은 자치조직권이 국가와 완 히 독립된 권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방자치

단체의 자치권을 제도  보장으로 해석하는 경우 자치조직권은 국가주권 내의 권한

이고, 그 범  역시 상 법에 의해 정해진다. 따라서 조직 리에 한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 간의 권한 배분도 국가에 의하여 정해지며, 그 권한의 행사도 국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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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감독과 통제를 받게 된다( 창호･권오철, 2007: 12).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국가에 따라 자기결정권의 범 가 다소 달라지기는 하나, 법률에 의

하여 일정한 수  속되는 권한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창호･권오철, 2007: 12). 

자주성은 속성과 상반되는 특성으로 볼 수 있다. 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구성하

는 더룬 권한들도 마찬가지지만, 원칙 으로 자치권은 자기결정권을 의미하고, 지방

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일반 으로 국가 즉, 앙정부 여로부터의 자기결정권이 확

보된 정도를 의미한다( 창호･권오철, 2007: 12). 자치조직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단체가 당해 기구의 설치나 운 에 있어서 앙정부의 통제나 간섭에서 얼마나 자

율 이냐 하는 것으로 단되기 때문에 자치조직권의 특성에서 자주성은 지방자치

단체가 지역  여건에 근거하여 합한 기구의 설치  운 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창호･권오철, 2007: 12). 

자치조직권은 자치계층에 따라 차별 으로 부여된다. 상 계층인 역자치단체와 

하 계층인 기 자치단체 간에는 상이한 자치조직권이 부여되고, 조직의 자율  운

에 한 권한의 범 와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창호･권오철, 2007: 13). 우리나라

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계층에 의한 차별성뿐만 아니라 동일 계층 내에서도 지방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자치조직권의 내용이 달리 규정되고 있다( 창호･권오

철, 20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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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특별법과 행정실무  차원에서 상당 부분 침해되고 제약되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자치권이 갖는 이러한 제약은 자치권의 구성요소인 자치조직권 역시 당연히 

갖고 있는 한계이다. 자치조직권이 갖는 제약을 보면 다음과 같다(김해룡, 1998: 

11-18). 

국가는 정부실패에 따라 정부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공 서

비스의 제공이 요청되는 한 국민생활 반에 걸친 상당히 구체 인 법제화는 회피

할 수 없는 상이다(서원우, 1987: 85). 이처럼 국민생활 계에 국가가 입법 으로 

개입하면 할수록 자치단체의 자치권은 축소되게 된다. 뿐만 아니라, 행 지방자치

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상 자치단체와 기 자치단체 간에 있어서도 기 자치단

체의 자치권 행사범 가 축될 소지는 지 않다( 창호･권오철, 2007: 14). 행 

지방자치법 제8조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과 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상 자치단체가 지

역사무에 하여 조례를 정하는 경우에는 기 자치단체가 행사할 자치권의 범 는 

그만큼 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호･권오철, 2007: 14).8) 이처럼 지

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법령에 의해서 그리고 기 자치단체는 상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서 자치권의 상당한 제약을 실 으로 받고 있다( 창호･권오철, 200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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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행정에서의 계획화 경향도 요한 요인이다. 국가행정의 제반분야의 계

획화는 그 계획의 법  형식이 법률 내지 법규로 된 때에는 물론이고 그 지 아니

한 경우에도 국가의 각종 시책이나 정책조정기능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역을 축소하는 결과를 래하고 있다( 창호･권오철, 2007: 14). 역은 앙정부에, 

기 는 역의 계획에 구속되기 때문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개발 는 토지

이용에 한 계획을 실 하는 데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국가의존도 자치권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이다. 국세와 지방

세의 조정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의 근본 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

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의 취약과 지방교부세와 국가보조  등에 의존

성이 크다면, 앙정부의 실  여를 회피할 수 없다( 창호･권오철, 2007: 15). 

자치단체 재정이 앙정부에 크게 의존하는 한, 지방자치권도 앙정부의 의도에 

따라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형식 인 지방자치를 래한다는 에서 큰 기상

황으로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책임 원칙에 의해 고유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

질 인 모습이다. 그러나 실 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속하는 지역  부분사

회이기 때문에 본질 으로 국가 내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행정기 으로서의 지

를 갖게 된다. 결국 지방자치단체 역시 국가 법령의 집행작용과 함께 비법  사항에 

한 자치행정권의 귀속주체이다( 창호･권오철, 20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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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행정체제는 통일성을 요하고, 자치단체의 권한행사가 사법심사의 상이 

되지 않는 이상, 그 법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행정  통제장

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에서 국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독 필요성

이 나오는 것이고, 국가의 법  감독권의 행사는 여러 가지 수단이 존재한다(이기

우, 1991: 111). 자치단체에 한 국가 훈령이나 감독행  등이 표 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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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리제도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래 3차례의 변화가 있

었다. 지방자치가 단된 기간인 1987년까지는 ｢개별승인제｣에 의해 운 되다가 

1988년 제8차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기 정원제｣가 도입되었고, 1994년 ｢표

정원제｣로 환되었으며, 2004년 ｢총액인건비제｣의 도입이 계획됨에 따라 2005년부

터 2006년까지의 시범기간을 거쳐 2007년부터 면실시가 이루어졌고 ( 창호･권오

철, 2007: 16-17), 2014년부터는 ｢기 인건비제｣를 도입하여 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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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승인제는 지방자치가 단된 1961년부터 제8차 ｢개정 지방자치법｣이 시행되

기 인 1987년까지 용된 것인데, 지방자치의 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조직권이 잠정 으로 유보되었으며, 조직운 에 한 모든 사항을 내무부장 의 승

인을 받도록 한 것이다( 창호･권오철, 2007: 18). 행정기구의 설치는 도와 직할시는 

통령령에(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 제6조), 시･군은 내무부장 의 승인이 필요

하 다(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 제6조). 한 공무원 정원의 역시 국가공무원을 

배치하는 것은 통령령(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1항)으로, 지방공무원

은 내무부장 의 승인이 필요하 다(지방자치에 한 임시조치법 제7조 제2항).

개별승인제는 지방자치 단으로 자치조직권을 유보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조

직 리의 자율성이 없는 형태 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는 동안 지방공무원의 

수는 증 으로 팽창하 다. 인구증가율 비 지방공무원의 증가율을 보면, 1958년

부터 1967년까지 인구증가율이 3.5%임에 비하여 동기간의 지방공무원 증가율은 

3.8%이고, 1968년부터 1977년까지는 인구증가율 1.8% 비 지방공무원 증가율은 

5.3%이며, 1978년부터 1987년까지 인구증가율은 1.2%임에 비하여 지방공무원 증가

율은 5.8%를 기록하 다( 창호･권오철, 2007: 18). 

개별승인제는 객  기 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을 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

자치단체 간에 인력규모의 불균형을 래한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 

인력보유 규모의 뷸균형 문제는 개별승인제만의 한계로 지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

는데, 이후의 자치조직권 개편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간 인력보유 규모의 불균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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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완 하게 해소되지 않았고, 나아가 지속 인 문제 의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이

다( 창호･권오철, 2007: 18). 

기 정원제는 1988년 제8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행되었으며, 최 로 정원

리에 입각하여 실시된 제도이다. 정원 리는 조직에 배치되는 인원의 수를 통제하

기 하여 공식 으로 정한 정수 는 정원에 한 리제도로 조직활동을 능률

으로 수행하기 해서 그 활동에 필요한 정인원을 과부족이 되지 않도록 통제  

배치하고, 조직인력의 불필요한 팽창을 규제하며,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것에 그 

목 을 두고 있었다( 창호･권오철, 2007: 19). 기 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

으로 정원 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간 정원의 균형을 도모

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 정원의 산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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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를 15개의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유형별 기 정원을 

설정한 후, 각 기 정원의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을 리토록 한 제도이

다( 창호･권오철, 2007: 19). 기 정원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분야별, 직종･직 의 

정원도 사  제시한 기 에 따라 리하도록 하 고, 정원모형은 사무량 측정을 통

해 기 정원을 정하는 미시  근이 아닌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를 통해 정하는 거

시  방법에 따른 것이 특징이다.

기 정원제는 원칙 으로 기 정원의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정원

리가 가능토록 설계된 제도이다. 따라서 내무부장 의 사  승인을 요하는 개별

승인제 보다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이 한층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구조   운  측면에서 부분 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먼 ,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개별승인제 보다 자율성이 강화되었으나, 분야･직종･

직 별 리기 을 두어 충분한 자율성은 부여되지 않았다. , 정원 산정에서 거시

 근에 따랐기 때문에 업무량이나 질 인 행정수요를 반 하기 곤란하 고, 이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량 비 정한 인력을 산정하기 어려웠다. 마지

막으로 운  측면에서는 시와 자치구의 행정동 수를 정원산정시 기본변수로 하

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 기 정원이 불균형해지는 문제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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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을 통합 리하는 제도로 개별 지

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설치범 와 정원범 를 규정하고, 동 범  내에서 조직 리

의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창호･권오철, 2007: 22). 표 정원제는 기 정원제와 

유사한 맥락을 갖고 있으나, 자치조직권 강화에 좀 더 을 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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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원제는 기 정원제와 다르게 정원과 행정기구를 통합하여 리하도록 하

다. 이 의 기 정원제는 지방공무원 정원 리에 을 두었고, 행정기구의 리

는 별도의 규정에 따랐다. 그러나 표 정원제는 행정기구와 정원 리를 통합하 고, 

실･국･본부, 과･담당 까지의 행정기구 설치 범 를 설정하 다. 그리고 이 범  내

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행정기구를 리할 수 있도록 하 다. 

표 정원제는 정원의 산정 방식을 기 정원제와 달리 하여 정원산정 변수에 기존

의 인구･면 ･행정동 수에 더해 일반회계결산액, 읍면동 수를 추가하 고, 지방자치

단체별 표 화지수를 용하 다. 따라서 기 정원제에 비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정

원규모를 보다 실화하는 효과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창호･권오철, 200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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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정원제는 기 정원제 보다 정원 리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 을 두었다. 

기 정원제에서는 기 정원의 범  내에서 세부  정원 리 기 으로 분야별, 직종

별  직 별 기 을 규정한 것에 비하여 표 정원제에서는 직종별  직 별 정원

리 기 을 제시함으로써 분야별 정원 리 기 을 폐지하 다( 창호･권오철, 

2007: 24). 체 으로 볼 때, 표 정원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인력 운 상 자율

성이 다소 신장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볼 때, 표 정원제는 기 정원제와 동일한 앙정부의 통제

가 유지되었다. 행정기구 설치는 법령이나 앙정부의 승인권 등으로 설치범 를 

제한받았고, 정원책정은 분야별 리기 은 없어졌어도 직종･직 의 리기 은  

유지되었다. 

제도  측면에서도 표 정원의 산정방식이 기 정원제와 마찬가지로 거시  방

식을 그 로 용함으로써 행정수요량 비 필요인력의 산출이 근본 으로 어렵고, 

운  측면에서는 정원산정의 기본변수 구체화와 보정변수의 활용을 통하여 지방

자치단체별 특성반 을 제고하 으나, 인구와 면   행정수요량이 유사한 지방자

치단체 간 인력규모의 불균형을 원천 으로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창호･

권오철, 2007: 25). 



31

노무  정부는는 자치조직권을 강화하기 해 총액인건비제를 도입하 다. 총액

인건비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구･정원 운 에 수반되는 인건비 경비의 총액을 기

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 으로 리하고 그 결과에 하여 책임을 지게하는 제도

로서 2003년 9월 정부 신지방분권 원회에서 처음 도입안이 제시되었고, 그 다음

해인 2004년 2월 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에서 통령이 지방자치단체에 한 총

액인건비제 도입을 약속함에 따라 본격 으로 검토되기 시작하 다( 창호･권오철, 

2007: 33). 

이에 따라 2004년 3월 행정자치부는 연두업무 보고에서 총액인건비제 도입계획

을 보고하 고, 제도 도입을 한 비 작업을 2005년 2월부터 시범 으로 제1단계 

총액인건비제 사업을 10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실시하 다. 이후 2006년 1월 

9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으로 선정하여 19개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제2단계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을 실시하 으며, 2007년 1월부터는 체 지방자치단체를 

상으로 제도를 확 하 다( 창호･권오철, 2007: 33). 

한편, 자치조직권 확 를 해 총액인건비제와 함께 한시기구, 직속기 , 시･도 5

 정원 책정 등에 한 앙정부의 승인권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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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인건비제 이 의 표 정원제는 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 한도를 정하고 조직

운 의 자율권을 주고자 하 으나, 상 직 이나 기구 증가 같은 조직팽창을 우려

하여 법령기 , 승인 차 같은 추가  통제장치를 두었다. 이에 반해, 총액인건비제

도는 정원, 상 직  책정, 기구 설치를 총액인건비라는 하나의 기 으로 리하는 

제도로서 총액인건비기  이외 기구･정원에 한 승인 차를 완  폐지하여 자치조

직권의 폭 확 를 모색한 것이 특징이다( 창호･권오철, 2007: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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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총액인건비제에 규정된 경직성을 다소 완화하기 하여 2014년부터 총액

인건비제에 기 한 기 인건비제를 도입하 다. 기 인건비제는 행정안 부가 사

에 제시하는 기 인건비 범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원 리를 자율화하는 목

이 있다. 특히, 자치단체의 안수요에 응할 수 있도록 자율운  범 를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1~3% 범  내에서 추가 으로 허용하고, 자치단체는 기

인건비와 자율범  안에서 행정안 부의 승인 없이 자율  운 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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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건비제의 기본원칙은 재정력에 따라 자치단체를 3개의 그룹으로 나 고,  

정원 리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상･ ･하로 구분하

고, 상  그룹은 3%,  그룹은 2%, 하  그룹은 1% 내에서 정원의 탄력성을 부

여한다. 

재의 자치단체 조직 리제도는 인건비 기 과 기구설치  직 기 이 동시에 

존재하는 문제가 있다. 한 인건비 기 과 기구설치 기 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

은 채 제도개선 노력이 있어 왔다. 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인력의 총 규모가 정

해지는 동시에 인력을 배치할 기구의 규모까지 정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자치단체에 따라서는 사업소를 활용한 기구의 증설이나 한시기구의 상

설기구화, 과 아래 담당 조직의 확 를 모색하기도 한다.  공무원 정원이 늘어났

다고 해도, 기구 규정이 그 로이기 때문에 인력의 합리 인 배분이 어려운 문제도 

있다. 따라서 자치조직권 보장 차원에서는 기구설치  직 기 의 폐지나 최소한 

자율기 의 확 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  자체에 한 의문도 제기된다. 인구 기 으로만 되어 있는 기구설치 기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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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인구 기 이라도 군은 시보다 불리한 문제가 있다. 행 ‘시･군･구의 기구설

치  직 기 ’에 따르면, 인구 10만 미만 시는 실･과･담당 을 16개 이상 18개 이

하를 둘 수 있으나, 인구 10만 미만 군은 13개 이상 15개 이하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차 도시화되어 가는 군 지역의 경우 행정여건 변화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10) 게다가 인구 10만 미만의 도농복합시는 국을 

설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인구라도 군은 국을 둘 수 없도록 한 도 그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 

 기 인건비제에는 인구 이외의 변수를 반 하면서도, 기구설치는 오직 인구 

기 만 따르는 것에 한 불합리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시와 군은 인구 5만, 

10만, 20만 단 로 세부 으로 기구 설치 기 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기 에 따라 

인구 몇 만의 차이로 기구를 축소해야 할 정도로 행정수요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다는 지 이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해 최근 기  개정(2017.7)으로 기구설치 기

의 최소와 최 범 가 지정은 되어 있으나, 기존에 단일 숫자로 제시되던 것에서 

±1 정도의 자율범 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최  구간에 해당하는 기구 수

는 행정안 부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 이 개정은 되었다고는 하나 자치단

체에 실질 인 기구운 의 자율성을 높이는 효과는 다는 지 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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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으로써의 자치조직권은 제도  보장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이지만 다양한 이유로 제약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보통 법령의 강제 인 통제, 그

리고 기구설치의 획일  기 을 지 하고 있다(이경운, 2002;  박혜자, 2003; 심상

복, 2007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

으며 기구의 설치에 있어서도 행정안 부의 지침 등으로 여 히 통제되고 있어 지

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주된 주장이다(박해

육, 2013: 32). 

반면, 지방자치의 역사가 상 으로 짧은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화는 득보다 실

이 많을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연구들도 존재한다(임도빈, 1997; 이 윤, 2003). 

임도빈(1997)은 앙정부의 자치조지권 통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조직･인력 

운 을 막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앙정부의 자치조직권 통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본다. 료제의 특성상 조직팽창과 조직유지의 특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막는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와 함께 

그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이 윤(2003)은 

우리나라에서 분권화 주장은 역사  맥락이나 법질서에 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분권화의 타당성에 해 고찰하 다. 그는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부족과 

세계화 시 에 걸맞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부분의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치조직권 확 를 바람

직 한 것으로 보고 실질 인 자치조직권 필요성을 주장한다. 자치조직권은 지방자

치단체의 고유한 권한으로 보고 그 권한의 범 와 행사에 해 법  고찰을 한 연

구(최우용, 2014; 강동식, 2003; 이경운, 2002; 박수 , 1998)나 자치조직권의 제약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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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 자치조직권 강화방안에 한 연구(김종성; 2008; 심상복, 2007; 강동식, 2003; 

박혜자)가 그것이다.  

먼  박수 (1998)은 법  에서 지방자치권의 범 와 한계를 분석하 다. 그

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독립 인 법인격을 부여받은 단체이며, 국가로부터 

래된 자치권을 행사한다 래설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인정한

다. 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헌법(118조 2항)에 의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에 

한 법률 등에서 자치단체의 조직을 자율 으로 정할 수 있으며, 그 범 가 종 에 

비해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역마다 합한 자치가 이루어지기 해

서는 앙정부의 과도한 여는 지양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조례나 규칙제정권의 

확 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박해육, 2013: 34).

이경운(2002)의 연구에서는 헌법에 지방자치가 제도 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그 

구체 인 내용이 없으며, 지방분권과 련된 법제에서 지방자치의 이념이 실질 으

로 실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자치단체의 행정조직의 구체 인 사항을 

통령령이 정하는 범 로 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조직권의 실효성이 낮다고 

본 것이다.11)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결이라는 통제수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제안한다.

최우용(2014)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일본과 비교한 결과, 우리 법제는 

사실상 자치조직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따라서 지방자치법 련 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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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  등에 한 규정’은 조속히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 하고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권의 본질 인 내용의 하나가 자

치조직권임을 상기할 때, 이러한 법령은 헌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자치조직

권의 확보를 해서는 법률에 의한 통제가 아닌 주민에 의한 통제, 자치법규를 통한 

자율 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자치조직권의 개선을 모색한 연구는 심상복(2007), 우동기 외(1996), 박혜자(2003)의 

연구가 있다. 우동기 외(1996)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 을 해서는 자치조직

권과 인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의 조직･인사 리의 탄력성이 

상 법으로 제약받고 있음을 지 한다. 기구 명칭이나 사무분장의 획일성이 있고, 정원

리와 조정에서 내무부의 직･간 인 통제, 그리고 주요 직 를 국가직으로 두는 것 

등이 그 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 경 을 보장하기 해 분권화되고 유연한 

수요자 심 조직체계와 감축 리에 기반한 조직구조로의 변화 필요성을 주장한다.  

박혜자(2003) 역시 앙정부에 의한 기구와 정원 결정, 자치단체에 국가직 공무원 

존재 등을 자치조직권과 인사권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

선하기 해 기구설치 기 폐지, 정원 외 인건비총액한도제와 인사교류의 활성화등

을 제시하 다. 심상복(2007)은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법령의 

통제, 획일 인 기구설치기 을 들고 있다. 다시 말해, 지방자치법의 자치조직권이 

하  법령인 ‘기구정원규정과 시행규칙’에 의해 세부 으로 규정되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매우 다는 것이다. 게다가 인구규모만을 기 으로 

기구 설치 규모를 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른 조직의 응성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해서는 자치조직권을 보장하여 자

치단체의 내부역량과 환경에 한 응성, 그리고 자율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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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자치조직권 운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 연구는 하동  외

(2011), 하혜수 외(2004), 주재복(2003), 서순복 외(2003) 연구가 있다. 주재복(2003)

의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리 방식을 기구설치권과 정원 리권 두 가지로 나

고, 국가의 통합성과 지역의 특수성, 행정 효율성과 민주성으로 구분하여 통합형, 

신축형, 차등형, 자율형 등 4가지 모델을 제시하 다. 해외 사례에 비추어볼 때, 단

기 으로는 신축형과 차등형 방식이 조직 리에 유용하지만 장기 으로는 자율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서순복 외(2003) 연구는 행정기구 설치를 심으로 자치단

체 자치조직권의 문제 과 개선책을 모색하 다. 연구결과 서울시와 경기도의 행정

수요와 행정시스템 기능을 고려할 때, 행정기구설치의 문성 하 등의 문제가 있

었다. 자치조직권 강화를 해서는 재정여건에 따른 기구설치기  상향을 단기 인 

안으로 제시하 고, 장기 으로는 결국 지방의회의 감독권한 필요성을 제시하 다. 

하혜수 외(2004)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조직권 운  실태를 분석하고 자

치조직권의 문제 과 개선 방안을 제시하 다. 우리나라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

권을 제약하는 장애물로는 법령･규칙에 의한 자치조직권 통제, 기구･정원의 획일  

기 , 표 정원 산정의 타당성 결여 등이 있었으며, 이에 한 개선방안으로는 주민

과 NGO에 의한 통제나 합목  권한 강화를 제시하 다. 하동  외(2011) 연구는 

일본의 분권개  이후 조직편성, 인건비 산정, 정원 리 제도 변화와 이에 따른 조

직운  실태를 분석하 다. 연구결과 일본은 분권개  후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

과 효율성 강화, 정보공개시스템 정비를 통한 투명성 제고,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  

경쟁 계 조성 등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단기 으로는 

규제를 완화하여 조직운 을 신축형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장기 으

로는 조직 리를 자율형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짓고 있다.  



40

특정 제도나 시기를 심으로 자치조직권을 타당성을 분석한 연구로는 김종성

(2009), 창호･권오철(2007), 하혜수 외(2007) 연구가 있다.  창호･권오철(2007)은 

노무  정부의 자치조직권 확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제도의 문제 과 개선방

안을 모색하 다. 연구에서는 제도  측면에서 국 단  기구설치권 완화, 한시기구 

설치의 의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고, 책임성 측면에서는 자치단체의 자율 통제

를 강조하고 있다. 한 자치단체의 장기 인력계획 수립이나 자체 조직진단의 필

요성도 제시하 다. 

하혜수 외(2007) 연구는 경로의존성 에서 자치단체의 정원 리제도 변화 과

정을 분석하 다. 이 연구에서는 자치단체의 정원 리제도가 총정원제부터 표 정

원제도, 총액인건비제로 변화하 으나 그 내용은 큰 차이가 없다는 을 지 하고, 

그 원인을 경로의존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 실제 총액인건비제 도입 후에도 고

직 기구 설치에 한 행정안 부의 승인권, 보조･보좌기  직 기   직속기

･사업소･출장소의 직 기 까지 이  제도의 내용을 그 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결국 이러한 상의 원인은 제도  타성과 앙정부의 통제 의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김종성(2008)의 연구에서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후 정원책정 기 이 

종 과 차이가 없고, 과나 담당의 설치기  폐지도 직 별 정원기 이 그 로 유지

되어 사실상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총액인건비제도 도입 후에도 여 히 자치조

직권은 제한 인 것으로 분석하 다. 결국 총액인건비제는 자치조직권 확 라는 본

래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

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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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선행연구는 자치조직권을 제도 으로 보장받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권한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 으로 응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의 조직･정원 리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그간 제도  개선으로 자치단체의 자

율성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앙정부의 자치조직권 제약은 상당한 수 으로 보

고 있다. 가장 요한 요인은 법령상 제약을 들고 있으며, 이로 이해 자치조직권이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에 한 개선방안은 기존 법규의 완

화나 폐지를 통해 앙정부로부터의 통제를 이고, 주민참여나 지방의회의 조례를 

통한 통제, 기구･인력에 한 자치단체 조례의 용범  확  등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은 재 앙정부에서 자치단체 인건비 규모를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구설치 기 까지 함께 두는 것은 자치조직권에 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제약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정원 리제도

의 변화를 분석하면서도 인력규모를 정하는 인건비산정 부분과 조직의 규모를 정하

는 기구설치 규정을 별도로 나 지 않고 하나로 보고 근하는 한계가 있다. 물론 

양자는 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실 으로 자치단체 재정의 상당부분을 앙정

부에 의존하고 있다는 에서 기 인건비 등 인건비 기 을 단기간에 폐지하는 것

은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정 정원 리라는 에서 자치단체 인력규모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교  단기간에 제

도 개선을 모색한다면 자치조직권 측면에서 볼 때 기구설치 기 을 재검토하는 것

이 유용할 수 있다. 

행 기구설치 기 은 인구 구간별로 촘촘하게 설정되어 있으나 상당수의 자치단

체는 이 기 이 자치단체 행정수요의 특성을 제 로 반 할 수 없다고 지 한다. 행

정안 부 역시 이러한 에서 2017년부터 용된 기 인건비 제도에서는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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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에 인구, 면 , 주간인구, 65세 이상 인구, 장애인 인구, 사업체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  등 10가지 수요 변수를 반 하여 인건비 수

을 다양하게 추정하고자 하 다. 그 다면 기구설치 기  역시 기 인건비 산정방

식과 동일한 에서 기 을 다시 설정하고, 기구설치의 자율성 범 를 확 할 필

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는 지방자치에 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법(Grundgesetz) 

제정 이후에는 이에 기 하여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다. 연방주의 국가의 특성상 

주정부도 국가성을 인정받고 있어서 독자 인 헌법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 헌법

(Landesverfassung)에도 지방자치에 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헌법인 

기본법(Grundgesetz) 제28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제

3항에서는 주 헌법도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이처럼 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성(Allzuständigkeit)으

로 인하여 지방자치의 법 인 기반이 매우 강한 편이다.

기본법에 지방자치를 제도 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완

히 자율 으로 조직을 편성하고, 직 을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

러나 조직운 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상

직 에 한 규정을 두고 있어서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둘 수 있는 상 직

의 수에 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일반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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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성과 련해서는 우선 으로 지방자치연합체

(KGSt)12)의 역할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연합체는 1949년 6월에 설립되어 재에 

이르고 있으며, 독일의 도시와 게마인데를 한 서비스기 인 동시에 컨설 기 으

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연합체는 인구 1만 명 이상인 게만인데를 상으로 기본조직계획을 제시

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의 규모를 반 하여 6개 단 로 구분하여13) 각각에 한 조

직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새롭게 행화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KGSt, 2011; 2014). 

지방자치연합체에서 제시한 행정구성계획(Verwaltungsgliederungsplan)은 하나의 

기본제안(Rahmenvorschlag)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하거나 수

정하여 용되고 있다(KGSt, 1979: 19). 지방자치연합체의 기본제안은 시 는 게마

인데의 행정조직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을 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사무배

분계획이나 하 조직의 구성 시에도 고려될 수 있도록 하 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

체는 지방자치연합체의 제안을 그 로 수용한 반면, 다른 자치단체들은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조직안을 마련하기도 하 다. 기본 으로 지방자치연

합체의 표 안(Musterplane)은 자치단체의 조직안 마련과 련하여 업무부담 완화에 

기여하 으며, 한 조직분장과 사무배분에 한 완결성이나 합목 성을 비교 

에서 검토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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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연합체의 표 조직안에 구속될 필요는 없다. 지방

자치의 범  내에서 자치단체는 자신들의 조직을 지역의 바램,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가 지방자치

연합체의 조직안을 많이 반 하고 있다는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구조 형성에 

많은 향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연합체의 가장 큰 기여 의 하나는 독일 지방자치

단체의 조직구조와 로세스에 해 어느 정도 유사한 형태로 운 될 수 있도록 하

다는 이다. 만약 지방자치연합체의 역할이 없었다면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구조와 업무처리 차를 자치단체 간에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 을 것이다.  

재까지도 지방자치연합체는 지방자지치단에의 규모에 따라 다양한 조직구성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안들의 수용 여부는 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율

인 의사에 달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권고안을 수용하여 정규모의 조직을 

설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자치인사권과 련된 사항에 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와 

련해서는 우선 으로 독일의 공무원 경력체계에 한 이해가 제되어야 인사권

의 제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를 악할 수 있다는 에서 공무원제도에 

해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연방주의개  이 의 경우, 공무원들은 그 업무 내용  책임의 정도에 따라서 고

직(Höherer Dienst), 상 직(Gehobener Dienst), 직(Mittlerer Dienst), 단순직

(Einfacher Dienst)의 4가지 경력그룹(Laufbahn)으로 구분되었으며, 각각의 그룹별로 

보수의 차이를 두는 하 그룹으로 구분되고 있다.      

각각의 경력그룹에 필요한 자격요건으로서 일정한 학력이 요구되며, 고 직이 되

기 해서는 기본 으로 일반 학졸업 는 석사학 가 요건이며, 상 직에는 일

반 학 입학자격 는 문 학 수료, 직들은 최소 3년간의 직업교육이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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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단순직은 실업학교 등의 수료가 필요하나 학력에 한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표 3-1> 참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실시된 제1차 연방주의 개 14)에서는 연방의 강입법

(Rahmengesetzgebung)15) 폐지가 개 의 한 기둥을 차지하 다. 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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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무원제도를 포함한 연방의 강입법에 정한 기본법 제75조가 폐지되면서 공무

원제도에 한 권한이 연방에서 주로 폭 이양되었다. 

재 공무원의 법  상에 해서는 기본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연방  공법상

의 연방 직속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 계)에 연방공무원에 한 연방 속  입

법(ausschließliche Gesetzgebung)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74조 제1항 제27호에서 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한 경합  입법(konkurrierende Gesetzgebung)이 규정되어 

있다. 강입법의 폐지로 그동안의 공무원법기본법(Beamtenrechtsrahmengesetz)은 폐

지되고, 연방차원의 통일  규율을 확보하기 한 새로운 기본  틀로서 공무원지

법(Beamtenstatusgesetz)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제정으로 주정부는 주공무원법(Landesbeamtengesetz)에서 경력그룹에 

한 사항에 해 자율 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앞에서 언 한 4개의 수

직  구분을 유지하는 주가 있는 반면, 4가지 구분을 2단계로 통합하거나(베를린, 

멘, 함부르크, 니더작센주, 쉴 스비히-홀스타인주, 작센-안할트주, 메클 부르

크-포어포메른) 는 하나로 통합하는 주(바이에른)도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주에 

따라 경력그룹의 유형이 다양하여 인사고권과 련된 제도운 도 많은 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고권의 보장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

가 재량 으로 자치조직권과 자치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일지 모르나 실제

으로 자치고권의 행사 시 법령을 수해야 한다. 를 들어, 연방과 주의 공무원보

수법(Bundes– und Landesbesoldungsgesetz)에 각 그룹별로 공무원의 승진에 한 직

별 상한선의 비율을 정하고 있다.

바이에른(Bayern)주는 4가지 경력그룹을 하나로 통합한 사례이며, 노르트라인-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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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팔 (Nordrhein-Westfalen)주와 튀링겐(Türingen)주는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기

존의 4가지 형태를 그 로 유지하고 있는 주에 속하는 사례이다. 이러한 주들을 

상으로 주정부별로 정하고 있는 기 에 해 구체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주의 공무원보수법에 상 직  상한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 으로 살펴보면 

상한제의 용을 받는 보수그룹과 그룹별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그리고 상한제 

용의 외 는 일반 원칙과 달리 차등  용 상과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것이 공

통 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구체 인 용 상  범  등에 있어서는 주별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바이에른(Bayern)주는 4개의 경력그룹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 하고 있어서 최고

직 에 한 상한비율을 정하고 있으며(제26조 제1항), 이러한 상한제가 용되지 

않는 기 과 공무원들에 해서 구체 으로 정하고 있다(제26조 제2항). 바이에른 

주의 경우, 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라서 상한이 되는 최고수 의 보수그룹을 정하고 

있으며, 용비율 신 확정된 인원수를 자치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

26조 제4항).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는 경력그룹을 행과 마찬가지로 4가지로 구분하고 있

어서 각 그룹 내의 최상  는 차상 에 한 상한제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제

27조 제1항), 이 원칙의 용 외에 해서도 규정하고 있다(제27조 제2항). 튀링겐

주의 경우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 주와 마찬가지로 그룹 내의 최상  는 차상

에 한 상한제 비율을 정하고 있으나(제23조 제1항), 이에 한 용 외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서 체 공무원을 상으로 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제

23조 제1항에 차등 으로 용되어야 할 상을 상당히 구체 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23조 제2항). 그리고 바이에른주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에 따른 

상한선의 차등이나 비율 신 책정된 인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았다. 이처럼 주에 따라 경력그룹별 상한제에 한 규정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요약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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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은 일본 헌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보장된 자

치  제권능(諸權能)의 하나이며, 민주  원리에 따라 법률로도 박탈할 수 없는 권

리로 인식된다(최우용, 2014: 182). 일본 지방분권추진 원회 제2차 권고(1997.7.8.)

안에서 자치조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의 본질, 특히 단체자치에서 유래하

는 기본 인 권능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우용, 2014: 182). 

일본 지방자치법은 민주성뿐만 아니라 능률성도 강조하고 있다. 법 제1조는 지방

자치단체의 조직  운 에서 민주 이고 능률 인 행정의 확보를 꾀하도록 규정하

고 있으며, 동법 제2조 제15항은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그 조직  운 의 합리화를 

해 노력함과 동시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력을 구해서 그 규모의 정화를 꾀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최우용, 2014: 181). 이처럼 “민주와 능률”은 

일본 지방자치단체가 조직을 구성하고 운 함에 있어 기본원칙으로 작동하고 있다. 

재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설치 수나 명칭 등에 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방공무원법 59조, 지방자치법 제245조4의 “기술  조언”에 따

라  총무성 자치행정국장 통지서를 통한 정원 리 방식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도 과거에는 행정기구간소화 차원에서 1956년의 지방자치법 개정 시 재 우

리나라와 유사한 기구설치 기  정하 다.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 까지 사용

된 표 부국제(標準部局制)가 그것이다. 당시 지방자치법 제158조 제1항은 도도부  

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한 분장조직(部局)에 해 도도부 의 표  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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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部局)을 정해 해당 부와 국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시하고 있었다(최우용, 2014: 

184). 이를 통해 다른 도도부  부국의 조직  국가의 행정조직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 고, 도도부 의 지사는 필요시 부･국의 수를 늘릴 수는 있으나, 조직의 효율화, 

합리화 차원에서 표  수를 과하는 경우 자치 신과 사  의를 해야만 하 다. 

표 부국제는 헌법이 정한 자치조직권 에서 강한 비 이 지속 으로 제기되었

고, 단체장 내부의 부국설치에 한 국가 법률의 개입은 기 임사무제도와 결합

해서 국가의 ‘종  행정에 의한 다원  통제’를 담보하는 수단으로도 지 되었다(최

우용 외, 2014: 185).

표 부국제는 지방자치법의 정신과도 어 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199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폐지되었고, 행정환경에 맞춰 조직개 을 탄력 으로 할 수 

있도록 도도부  부국의 수를 인구에 따라서 정하는 법정부국수제(法定部局數制)로 

변경되었다. 가장 큰 변화는 표 부국제에서 정한 부국의 명칭과 사무 시를  폐지

한 것이다. 이후 법정부국의 수를 과해서 부국을 설치할 때 요구되었던 사 의

제도도 1997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고제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법정부국제 역시 자치조직권에 해 법률이 상세한 기 을 정하고 있는 

형 인 로서 비 이 제기되었다. 그 결과 지방분권 강화책으로 2003년 지방자

치법 개정에서 부국수의 법정화가 완 히 폐지되었으며, 법정 수 이상의 부･국을 설

치하는 경우 총무 신에게 신고하여 조정하던 방식은 폐지되었고, 부국은 조례로 

증설이 가능하도록 하 다. 이를 조례정수제도(條例定數制度)로 칭한다. 이에 따라 

재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 하 의 내부조직 설치와 그 분장 사무를 조례

로 정하고 있다. 



55

법령상 자치조직권을 제약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지방자치법은 

앙정부(총무 신)는 지방자치단체 조직 운 의 합리화에 한 조언과 권고, 그리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앙정부는 이를 통해 여할 

수 있다. 구체 으로는 우리나라의 기 인건비제도와 유사한 정정원 리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다. 총무성과 지방공공단체정원 리 원회(地方公共団体定員管

理研究会)는 ｢지방공공단체의 정한 정원 리에 하여: 참고지표의 정한 활용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適正な定員管理の推進について: 参 指標の適切な活用のた

めに)｣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반 인 조직운  황을 먼  분석하고, 정원 리

에 필요한 참고지표, 참고지표를 활용한 정원모델, 자치단체 유형과 행정분야별 정

원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단체 유형은 동경도를 제외한 도부 (都府県), 

지정도시(指定都 ), 핵시(中核 ), 특례시(特例 ), 일반시:1~4유형, 정 (町

村):1~5유형으로 나 어 정원 추정에 한 회귀식을 제시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

다. 이 보고서는 총무성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구나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

회나 시민단체에서 단체장의 조직운 을 평가하는 가늠자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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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독일과 일본의 경우 기구 설치에 한 별도의 기 을 운 하고 있지는 않다. 

특히 일본은 과거에 재 우리나라와 같이 국가가 법률로 엄격하게 자치조직권을 

제약하 다. 그러나 지방분권 개 이 지속 으로 추진되어 재와 같이 면 으로 

자치조직권을 인정하는 법제로 바 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방분

권 개 의 방향을 보여 다고 하겠다.

 다른 요한 시사 은 독일과 일본 모두 자치분권과 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 장치도 함께 두고 있다는 이다. 독일은 상 직  규모에 한 기 을 

제시하고 있고, 일본 역시 앙정부에서 자치단체의 인력규모 산정에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자치조직권 강화 논리와 책임성의 논리는 서로 충돌할 수 있다. 지

방자치단체의 책임성 제고는 지방자치의 발 을 해서 반드시 필요하나 핵심 인 

것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책임성 제고를 한 국가  지원과 조가 지방자치

의 본질이지, 책임성 제고라는 미명 하에 국가에 의한 사  타율  통제와 감독에 

의존한다면”(조성규, 2014:82),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

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다. 그러나 조직의 자율성 확 가 지방자치단체의 규

모 확 , 그리고 더 나아가 공무원들의 직 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개될 가능성도 

지 않다는 에서 리를 한 최소한의 제도  장치는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

서 독일과 일본의 사례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한 시사 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은 다수의 상이 갖고 있는 특성을 토 로 유사한 상

들끼리 묶는 다변량 통계기법이다. 군집분석으로 두 개 이상의 그룹이 만들어지고, 

각 그룹은 군집(cluster)으로 부른다. 군집분석의 핵심은 군집 내 구성은 최 한 유사

하게, 그리고 군집 간에는 상이게 상들을 묶는 데 있다. 군집분석은 자료의 구조

를 평가한다는 에서 요인분석에 비유될 수도 있으나, 요인분석은 변수들을 그룹

핑하는 데 비해 군집분석은 상들을 그룹핑한다는 에서 근본 으로 다르다(이학

식･임지훈, 2011: 438).

군집분석은 <그림 4-1>처럼 계층  방법(hierarchical clustering)과 비계층  방법

(혹은 분할  방법; partitioning clustering)으로 나뉜다.  계층  방법은 병합  방

법(bottom-up)과 분리  방법(top-down)으로 나뉘는데, 병합  방법으로는 단연결법, 

최장연결법, 워드(ward)방법이, 분리  방법은 Diana 방법이 있다. 비계층  방법에

는 K-means, Pam(partitioning around medoids), Fuzzy 방법 등이 있다(김서형 외, 

200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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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방법  표 인 ward 방법과 비계층  방법의  K-means 방법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ward 방법은 아래 그림의 덴드로그램에서 보듯 단계 으로 군집을 만드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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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rd 방법은 계층  군집방법에서 가장 리 사용되고 있으며, 자료의 구조가 특

별하지 않은 한, 안정 인 군집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ward 방

법은 각 상을 묶는 단계마다 잔차제곱합(Error Sum of Squares)의 증가분이 최소

가 되도록 군집을 병합시키는 방식이며, 각 상들 간의 거리는 유클리드(euclid)거

리를 사용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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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rd 방법과 같은 계층  군집방법은 상을 군집에 할당할 때 반복 계산을 하

지 않기 때문에, 일단 어떤 군집에 할당된 상은 그 다음 단계에서 변화 없이 고정

되는 단 이 있다. 게다가 단계별로 상이나 군집을 병합할 때 그 수가 작은 군집

들을 병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체수가 비슷한 군집을 상  단계의 군집으로 

병합하는 과정에서 강한 편의가 발생할 수 있다(김서  외, 2008: 10).  상  간 

혹은 군집 간 거리정보를 이용하여 군집을 병합하기 때문에 이상치(outlier)에 민감

하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Milliga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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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층  방법에서 가장 리 사용되는 K-means(여기서 K는 군집 수를 의미)은 

계층  방법과 같이 단계 인 덴드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 신 개체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 기 해 주어진 정 기 을 최 화하는 최 분리기법을 사용하는데, 

보통 군집의 개수와 군집의 반경을 사 에 미리 정하고 다음과 같이 군집을 형성한

다(김서  외, 2008: 10).  

먼  기 군집의 심값으로 기 군집을 만들고, 각 상을 군집 심에서 가까

운 군집에 할당한다. 그 후 각 군집의 일부나 부를 정기 에 의해 다시 재할당

하며, 이 때 각 상들 간의 거리는 유클리드 거리를 사용한다. 기 군집은 측값

들을 기 로 군집의 심을 선택하고, 각 개체를 심이 가까운 군집으로 할당한다

(김서  외, 200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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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ans 방법은 분석 상 수가 많은 경우 유리하지만, 상 수가 은 경우에는 

각 상의 순서에 매우 민감한 단 이 있다. 한 미리 군집의 수가 정해져야 하고, 

최종 군집결과 역시 기 군집 심 설정에 크게 좌우되는 경향도 있다.

군집분석에서 계층  군집과 비계층  군집 선택은 인 답은 없으며, 각 방법이 

갖는 한계 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다. 계층  군집에서는 어느 상이 일단 하나의 

군집에 포함되면 다른 군집으로 이동될 수 없고, 외값(outlier) 역시 제거되지 않고 반

드시 어느 한 군집에 등장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외값을 갖는 상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반해 비계층  군집은 군집의 수를 사 에 지정해야 하는데, 연구자가 군집 수

에 한 확신이 없는 경우 군집의 수를 달리하여 분석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하나

를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편의로 인해 최근에는 비계층  군집도 리 이용되고 있

다.  계층  군집을 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한 군집의 수를 결정하

고, 다시 비계층  군집으로 분석하는 방법도 있다. 몇 개의 군집을 선택하는가의 문제

는 군집분석의 결과를 해석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가와도 하게 련 있다.18)

계층  방법과 비계층  방법은 군집 할당 방법에서 구조 인 알고리즘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이 최선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데이터의 특성이나 연구 목 , 그리고 연구자의 단에 따라 분석 방법

이 결정될 수 있다. 일반 으로 군집분석 방법  통계 로그램에서는 계층  방법

으로 ward, 비계층  방법으로 K-means가 리 쓰이고 있다. 이 연구에서도 분석의 

용이성과 편의성 측면에서 ward 방법과 K-means 방법을 모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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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행정안 부에서 매년 기 인건비 산출에 사용하고 있

는 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10개 행정 수요 변수이다. 10개 변수는 인구 수, 면

, 주간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자동차 수, 장애인 수, 법정민원 건

수, 외국인 수, 농경지 면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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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은 역과 기 를 나 어 실시하 다. 크게는 역자치단체 한 그룹과 기

자치단체 한 그룹에 한 분석을 실시하 다. 한 시･군을 하나로 묶어 별도의 군집

분석을 실시하 고, 시･군･자치구를 각각 별도로 분석하 다. 이 게 기 자치단체를 

세부 으로 나  이유는 도시화가 상당 수  진행되고 있는 일부 군 지역과 역시 

소속 군의 경우 일반시와 유사한 기구설치 기 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집분석을 해 우선 10개 행정수요 변수로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실시하

다. 요인분석은 다수의 변수들 간 상 계를 분석하여 변수들을 구성하는 공통

차원들(common underlying dimension)을 통해 변수들을 설명하는 통계기법이며, 그 

목 은 변수들의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소수의 요인(factors)으로 축약하는 

데 있다. 특히 회귀분석 등에서 설명변수끼리 높은 상 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요인분석을 통해 독립 인 요인들을 찾는 작업이 선

행된다. 요인분석을 통해서도 원래 변수의 정보는 사용되는 요인에 그 로 함축되

기 때문에 분석에는 지장이 없으며, 군집분석에서도 마찬가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

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방법에 따랐고,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인 값들

을 추출하여 군집분석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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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집분석은 계층  방법과 비계층  방법을 모두 사용하 으며, 계층  방법에서

는 Ward법, 비계층  방법에서는 K-means 방법을 사용하 다. 군집의 개수는 우선 

Ward법을 통해 도출된 덴드로그램을 바탕으로 군집화 단계에 따른 군집 수를 검토

하 고, 군집의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는 5단계 이상에서 군집 수를 선정하 다. 덴

드로그램 검토를 통해 선정한 군집 개수를 K-means 분석에 용하여 군집분석을 다

시 실시하 고,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하여 군집의 특성을 도출하 다. 

역자치단체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민

원처리 건수의 상 계수는 0.021로 표본화 합성 측도(MS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기 인 0.50보다 크게 낮고, 공통성 분석 결과 역시 추출값이 0.45로 기  

값인 0.50보다 낮기 때문에 민원처리 건수는 변수에서 제외하고 9개 변수에 한 요

인분석을 다시 실시하 다. 그 결과 역이미지 상 계수는 농경지 면 을 제외하고 

모두 0.50 이상이며, KMO 측도는 0.779로 기 치인 0.50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

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공통성 분석 결과에서는 추출값이 모두 

기  값인 0.50보다 크기 때문에 농경지 면 을 포함한 9개 변수는 반 으로 변수

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하고,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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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96.973%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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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요인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요인 1에는 인구, 주간인구, 사업체 수, 

장애인 수, 외국인 수, 65세 이상 인구 수, 자동차 수가, 요인 2에는 농경지 면 과 

총 면 이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은 인구 심, 요인 2는 

면  심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5개의 작은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그 다음 3개의 큰 그

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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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방법에 의해 결정한 군집 수 3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3개의 군집은 1그룹이 서울, 경기, 2그룹이 강원, 충남, 북, 

남, 경북, 경남, 3그룹이 부산, 구, 인천, 주, , 울산, 세종, 충북이 소속됨

을 보여 다. 

비계층  방법에 의한 군집분석에서는 충북이 역시와 함께 분류되었으나, 크게 

보아 역자치단체는 1그룹 수도권과 2그룹 역 도, 3그룹 역 시 3개로 나  수 

있으며, 이는 통상 인 구분 기 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72

 

기 자치단체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역

이미지 상 계수는 모두 0.50 이상이며, KMO 측도는 0.854로 기 치인 0.50보다 높

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한 공통성 분석 결

과에서도 추출값이 모두 기  값인 0.50 이상이기 때문에 10개 변수는 반 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하며,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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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

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84.872%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2개의 요인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요인 1에는 자동차 수, 주간인구, 인구 

수, 장애인 수, 65세 이상 인구 수, 사업체 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 수가, 요인 2에

는 농경지 면 과 총 면 이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은 유동

성 높은 인구 심, 요인 2는 면  심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우선 9개의 작은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5단계에서 4개의 

큰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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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방법에 의해 결정한 군집 수 4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1그룹은 특별시와 역시의 자치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2그룹은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심이다. 3그룹은 성격이 복합

인데, 시･자치구 에서는 상 으로 인구가 은 곳이 주를 이루는 반면, 군 에

서는 기장, 달성처럼 규모가 큰 곳과 은 곳이 혼재되어 있다. 4그룹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인구가 집된 표 인 시 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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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단체에 한 군집분석 결과 기 자치단체는 크게 4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으며, 각 그룹의 크기는 계층 ･비계층  방법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1

그룹은 특･ 역시의 자치구를 심으로 하는 도심지역이며, 2그룹은 도농복합도시 

는 군 지역으로 볼 수 있다. 3그룹은 시･군･자치구가 혼재된 복합 인 성격을 나

타내며, 4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규모가 크고 집된 규모 도시의 특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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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지역의 도시화가 심화되면서 시･군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으며, 도시행정의 특

성이 빠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시･군의 유사성을 확인하기 

해 시･군을 상으로 별도의 군집분석을 실시하 다. 

시･군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역이미지 

상 계수는 농경지면 을 제외하고 모두 0.50 이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MO 측도

는 0.866으로 기 치인 0.50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은 0.000으

로 나타났다.  공통성 분석 결과에서 추출값이 모두 기  값인 0.50 이상이기 때문

에, 농경지면  변수의 역이미지 상 계수가 0.50 이하인 문제가 있으나 반 으로 

10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하며,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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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

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86.003%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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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요인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요인 1에는 자동차 수, 주간인구 수,  장

애인 수, 사업체 수, 인구수, 65세 이상 인구 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 수가, 요인 

2에는 농경지 면 과 총 면 이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은 

유동성 높은 인구 심, 요인 2는 면  심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우선 10개의 작은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5단계에서 4개

의 큰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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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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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층  방법에 의해 결정한 군집 수 4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4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1그룹은 지방의 50만 이하의 시가 주

를 이루고 있고, 2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인구가 집된 표 인 도시들로 구성되

어 있다. 3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비교  규모가 작은 시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4

그룹은 주로 군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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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에 한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1그룹과 4그룹은 계층 ･비계층  분석에서 

그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2그룹은 공히 수도권과 지방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규모 도시지역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3그룹도 소규모의 시와 기장군

이나 달성군처럼 역시에 소속되어 도시화된 군이 함께 있는 공통 이 있다. 

군 가운데 시와 행정수요의 특성에 차이가 없다는 주장은 주로 역시의 군에서 

제기되는데, 분석결과를 보면 부산기장군, 구달성군, 인천옹진군은 모두 동일한 

그룹으로 분류되며, 이들 군의 행정 수요  특성은 의정부시, 양시 같은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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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천강화군은 여 히 군지역과 행정 수요

 특성이 유사한 것으로 분류되며, 울산울주군은 이천시, 포천시 등과 유사한 특성

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역이미지 상

계수는 앞 서 시･군에 한 요인분석 때와 마찬가지로 농경지면 을 제외하고 모

두 0.50 이상으로 나타났다. KMO 측도는 0.850으로 기 치인 0.50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공통성 분석 결과에서도 

추출값이 모두 기  값인 0.50 이상이기 때문에, 농경지면  변수의 역이미지 상

계수가 0.50 이하인 문제가 있으나 반 으로 10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유의

하며,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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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

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

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85.837%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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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2개의 요인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뉘는데, 요인 1에는 자동차 수, 주간인

구 수,  사업체 수, 장애인 수, 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 

수가, 요인 2에는 농경지 면 과 총 면 이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요인 1은 유동성 높은 인구 심, 요인 2는 면  심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우선 9개의 작은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5단계에서 3개의 

큰 그룹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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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방법에 의해 결정한 군집 수 3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3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1그룹은 수도권과 지방의 표 인 

도시로 이 져있고, 2그룹은 50만 미만의 소규모 도시가 심이다. 3그룹은 도농

복합시가 주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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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한 군집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계층 ･비계층  분석 모두에서 유사한 3개

의 그룹으로 나  수 있으며, 각 그룹의 크기도 계층 ･비계층  방법 모두 유사하

게 나타났다. 구체 으로 보면 1그룹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 지역이며, 2그룹은 

주로 인구 50만 미만의 소도시 지역이다. 3그룹은 주로 도농복합시의 특성을 갖

는다. 

군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면  변수의 

상 계수는 0.161로 표본화 합성 측도(MS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기

인 0.50보다 크게 낮고, 공통성 분석 결과 역시 추출값이 0.249로 기  값인 0.50보

다 낮기 때문에 면 은 변수에서 제외하고 9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

하 다. 9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역이미지 상 계수

는 모두 0.50 이상이며, KMO 측도는 0.876로 기 치인 0.50보다 높고, Bartlett의 구

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한 공통성 분석 결과에서도 추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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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기  값인 0.50 이상이기 때문에 9개 변수는 반 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하며,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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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90.024%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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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요인은 시와는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 요인 1에는 사업체 수, 인구 수, 주간

인구 수, 자동차 수, 법정민원 건수, 외국인 수, 장애인 수가, 요인 2에는 농경지 면

과 65세 이상 인구 수가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은 인구가 

많은 도시형, 요인 2는 고령자 거주 농 형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우선 10개의 작은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5단계에서 5개

의 그룹이, 10단계에서 3개 그룹으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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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  방법으로 결정한 군집 수 3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3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1그룹은 주로 인구 5만 이하의 군이 주를 

이루고 있고, 2그룹은 역시 소속의 군과 5만 이상 군 지역에서도 특히 인구규모가 

10만에 이르는 음성군이나 칠곡군 같은 큰 군이 포함된다. 3그룹은 주로 5만 이상 

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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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한 군집분석 결과 군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으며, 각 그룹의 크

기나 특성은 계층 ･비계층  분석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1그룹은 인구 5만 

이하의 군이 많으며, 2그룹은 역시 소속의 군과 인구 5만 이상의 비교  큰 규모의 

군이 포함된다. 3그룹은 주로 인구 5만 이상의 군으로 분류되는 지역이 심이다. 

자치구의 체 10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면  변

수의 상 계수는 0.475로 표본화 합성 측도(MSA: measure of sampling adequacy) 

기 인 0.50보다 약간 낮고, 공통성 분석 결과에서는 외국인 수 변수가 추출값 0.498

로 기  값인 0.50보다 낮게 나타났다. 면 과 외국인 수 변수를 제외한 8개 변수의 

요인분석에서는 농경지 면  변수의 상 계수가 0.215로 크게 낮아 이 역시 제외하

고, 총 7개 변수로 요인분석을 다시 실시하 다.19) 

자치구의 7개 변수에 한 요인분석에서 역이미지 행렬분석 결과 역이미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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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는 모두 0.50 이상이며, KMO 측도는 0.796으로 기 치인 0.50보다 높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의 유의확률이 0.000으로 나타났다. 한 공통성 분석 결과에

서도 추출값이 모두 기  값인 0.50 이상이기 때문에 7개 변수는 반 으로 변수들 

간의 상 계가 유의하며, 요인분석에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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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변수에 해 주성분(principal component) 분석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베리맥스(varimax) 회  후 고유값(eigenvalue) 1 이상을 갖는 2개의 요인을 추출하

으며, 이들이 체 분산의 90.100% 수 의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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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요인은 특성이 명확하게 나뉜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치구는 시･군과는 달

리 면  변수가 요인에서 탈락되는 특징이 있으며, 요인 1에는 장애인 수, 인구 수, 

65세 이상 인구 수, 자동차 수가, 요인 2에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건수, 주간인구 

수가 높게 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 1은 거주 인구 심, 요인 2는 

상업지역의 유동 인구 심으로 볼 수 있다. 

2개의 요인으로 계층  방법에 의해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덴드로그램

과 같다. 그림을 보면 8개의 그룹이 일차 으로 묶이고, 11단계에서 3개의 큰 그룹

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2



103

계층  방법에 의해 결정한 군집 수 3개로 비계층  방법을 용하여 분석한 결

과는 다음 표와 같다. 3개의 군집을 살펴보면 1그룹은 역시에서 구 등 비교  

인구가 은 지역이 몰려있는 특징이 있다. 2그룹은 모두 서울시 자치구이며 유동

인구가 많은 특징이 있다.  3그룹은 주로 인구 40~50만 사이의 자치구들로 구성되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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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에 한 군집분석 결과 기 자치단체는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  수 있으

며, 각 그룹의 크기와 특성은 계층 ･비계층  분석 모두에서 유사하게 나타났다. 1

그룹은 특･ 역시 내에서 상 으로 인구가 은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그

룹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서도 유동인구가 특히 많은 지역 심이다. 3그룹은 주

로 인구 40~50만 자치구가 많은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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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치단체를 상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는 일반 으로 통용되는 기 과 큰 차

이가 없다. 1그룹은 서울, 경기, 2그룹은 도, 3그룹은 역시로 분류된다. 샘  수가 

16개로 기도 하지만, 인구와 면  등의 변수와 한 계가 있고, 다른 행정수

요 변수 역시 각 그룹 내에서 유사한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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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치단체 체에 한 군집분석 결과 기 자치단체는 크게 특･ 역시 자치구 

지역, 도농복합시와 군 지역,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집 도시지역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특히 도시 지역은 시･군 군집분석과 시 군집분석에서도 일 되게 별도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특징이 있었다. 이들 지역은 수원, 성남, 부천, 안산, 고양, 남양

주, 용인, 화성, 청주, 천안, 주, 창원, 김해, 평택, 포항 등이며, 100만 이상 도시

인 수원, 고양, 용인, 창원을 비롯해 50만 이상의 규모 도시지역이다. 

시･군 군집분석에서는 역시 소속 군과 소규모 시가 동일한 군집으로 분류되

었다. 구체 으로 부산기장군, 구달성군, 인천옹진군은 안양, 의정부, 명, 동두

천, 과천, 구리, 오산, 시흥, 군포, 의왕, 하남, 김포, 주, 양주, 동해, 태백, 속 , 계

룡, 목포, 양산, 양, 통 , 거제 등 소규모의 시와 유사한 특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이들 군 지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행정수요 자체가 도시행정의 특

성을 상당부분 갖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시･군의 군집분석에서는 1그

룹과 4그룹이 시･군이 혼재되고, 일 된 특징을 발견하기 어려워 군집으로서의 실

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군 지역의 군집분석에서는 기장군, 달성군, 울주군 등 역시 소속 군과 인구 10

만 내외로 규모가 비교  큰 음성, 칠곡, 양평, 홍성, 완주, 양평군 등이 동일한 군집

으로 분류되었다. 기장, 달성, 울주군은 이미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이며, 인구 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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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의 군 지역도 이와 유사한 특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자치구 군집분석은 그 유형을 아주 명확하게 포착하기는 어려우나 상 으로 유

동인구가 많은 서울시 자치구들이 별도의 군집을 이룬다는 특징이 있다. 









기 인건비에 반 되는 10개 행정수요 변수를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한 군

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역자치단체는 서울･경기, 도, 역시로 분류되었고, 이는 

일반 으로 통용되는 기 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에 반해, 기 자치단체에 한 군집분석에서는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체 

기 자치단체에 한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1그룹은 특･ 역시의 자치구를 심으

로 하는 도심지역, 2그룹은 도농복합도시 는 군 지역 심, 3그룹은 시･군･자치구

가 혼재된 복합 인 성격이 있고, 4그룹은 일반 시 가운데 규모가 크고 집된 규

모 도시지역 심으로 분류되었다. 앞의 기 자치단체 체 덴드로그램에서 보듯이 

4개의 그룹은 1그룹 2개, 2그룹 3개, 3그룹 2개, 4그룹 2개 등 9개의 세부 그룹으로 

다시 나 어진다. 

단순 인구 기 이 아닌 다양한 행정수요 변수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행 기구설

치 기 과 다른 결과가 도출된다. 를 들어 구달성군 같은 경우는 2015년 기 으

로 5만 이상 군 가운데 인구 15만 이상으로 실･국 2개 이상 4개 이하를 용받고 있

으나, 실제 구달성군의 행정 수요  특성은 시흥시, 김포시, 주시 같은 인구 50

만 미만 시나 상당수 자치구와 유사하여, 기구설치 기 을 달리 용할 근거가 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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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울산울주군, 부산기장군, 음성군, 홍성군, 양평군, 완주군, 칠곡군의 경우에도 인

구 50만 미만 시나 도농복합시와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 4그룹은 인구 50만 

이상 시를 심으로 도농복합시인 평택시와 자치구인 서울강남구까지 아우르고 있

다. 이러한 결과들은 시･군･구가 반드시 고유한 행정 수요  특성으로 분리되는 것

은 아니며, 인구 기 만으로 기구설치 기 을 정하는 것이 자치단체 여건에 맞지 않

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볼 때,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별도의 기 을 제시하여 

기구설치의 자율성을 높이거나 역시 소속 군을 비롯해 인구 10만 내외의 군 지역

은 비슷한 유형의 도시지역과 동일한 기  용을 검토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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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치조직권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기 인건비제만 유지하고 기구

설치 기 은 삭제하여, 자치단체의 재정력과 인건비 규모에 따라 자율 으로 운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 일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기  혹은 통제장치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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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설치 기 의 필요성 등으로 단기간에 설치 기 의 폐지가 어렵다면, 기구 설치

의 자율권 범 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군집분석의 결과를 직  반 하여 기구 설치 기 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그 이유는 시･군･구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군집으로 확정하기 해서는 재의 

군집분석 결과에 해 개별군집의 특성과 자치단체의 특성까지 고려해야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군집분석 결과 나타나는 특징 인 군집유형을 반 하여 

행 기구 설치 기  상의 인구 기 보다 좀 더 넓은 범 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시･

군･구별 개선안을 제안한다.  

먼  군집분석에 일 되게 하나의 그룹으로 분류되는 수도권과 지방의 도시들

은 기구 설치 자율범 를 확 한다. 기 자치단체 군집분석 결과 이들 도시들은 4

그룹으로 분류되며 2015년 기  최  8개 이하의 국 단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 을 용하여 4그룹 50만 이상 도시들에 해서는 8개 이하로 국 단  기

구설치의 자율권을 확 한다. 50만 미만 시의 경우 앞의 기 자치단체에 한 1~4

그룹 표를 보면 크게 3개의 유형으로 나뉘는데, 각 유형은 인구 규모에 따라 국 단

 기구를 각각 최  4개, 5개, 6개까지 둘 수 있다. 이 기 을 용하여 50만 미만 

시 기구 설치 기 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21

기 자치단체에 한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5만 이상 군은 2개 유형으

로 나 어 구달성군이나 울산울주군처럼 도농복합시 는 인구 50만 미만 시의 

행정수요와 비슷한 특성을 갖는 곳은 유사한 시와 동일하게 국 단  기구 수를 5개 

이하로 조정하고, 나머지 5만 이상의 군은 과 단  기구 수 15개 이하로 한다. 인구 

5만 미만의 군은 모두 13개 이하로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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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는 크게 2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특별시와 역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는

다. 아래 표에서 자치구 Ⅰ형은 군집분석에서 3그룹이며 역시 자치구로 비교  

인구규모가 은 특징이 있고, 자치구 Ⅱ형은 군집분석 결과 1그룹에 속하는 자치

구로 서울시를 비롯해 인구규모가 비교  큰 자치구로 구성되어 있다. 각 유형 은 

국 단  기구 최  설치 수인 6개와 4개를 용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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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이 기 을 변경하기 해서는 보완장치도 함께 마련될 필요가 있

다. 행정수요와 계없는 기구의 증설을 방지하기 해 기 인건비와 연계하여 독

일과 같은 상 직  비율을 제시하거나, 과소 과  과소  비율 기 을 설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구 남설 방지를 모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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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이 연구에서 사용한 기 인건비 10개 지표가 자치단체의 행정수요를 정확

하게 반 하고 있는지에 해서는 의문이 있다. 유동인구수는 2013년 이후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있으며, 농경지 면  변수를 쓰면서도 실제 데이터에는 자치구의 농

경지면 이 미반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경지면 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비교  

넓은 부산강서구는 경지면 이 0으로 되어 있는 반면, 주 산구는 경지면 이 반

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자치구의 군집분석에서 경지면 을 반 하는 경우 

주 산구는 이상치로 나타나 어느 군집에도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한 기 인건비에 10개 지표를 활용하고 있지만, 요인분석 결과 인구와 면 에 

크게 향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자치단체에서 인구기 은 인 향력

이 있었고, 면  역시 자치구 정도를 제외하고 모두 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 군집분석 결과를 통해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기존의 기구설치 기

에서 제안하는 인구기 과  본질 으로 다른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다.  

기구를 설치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한 도 한계로 지 할 수 있다.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해서는 자치단체의 수행기능을 분류하고, 특정 기능을 수

행하는데 어느 정도 수의 기구가 필요한가를 분석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자치단체

의 유사성만 군집분석을 통해 도출하 기 때문에 기능과 기구와의 계를 연계하여 

기구 설치 수를 도출하지 못하 다. 

무엇보다 군집분석에서 개별 군집의 특성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한 이 한계로 

남는다. 이는 10개 행정지표와는 별개로 군집분석 결과에 한 심층 인 조사와 군

집에 속한 자치단체의 특성도 분석이 필요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그 단계까지 진행

하지 못하 다. 그 결과 개선방안 역시 기존의 기구 설치 기 을 일부 조정하는 수

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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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가지 행정수요 변수 이외에도 다양한 변수를 용하여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앞 서 밝힌 것처럼 인구와 면 에 인 향을 받기 때문에 재 10가지 행정

수요변수 만으로는 자치단체 유형을 온 하게 나 기는 어렵다. 군집의 특성을 충

분히 분석하기 해서도 보다 다양한 변수를 용해볼 필요가 있다. 

자치조직권의 확 를 해 기구설치 기 을 변경하거나 더 나아가 폐지한다 하더

라도 자율성 확 에 따른 책임성 확보 방안은 지속 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독

일이나 일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앙정부는 직 인 통제가 아닌 권고기  

제시 형태라도 책임성 확보를 최소한의 기 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 이런 기

을 공표하여 지방의회나 시민에 의해 단체장의 자치조직권 남용을 견제할 수 있도

록 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재정력이 취약한 우리나라 자치단체의 실을 고려

할 때, 재정자주도 비 인건비 비율처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반 한 기구설치 기

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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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local government’s 

organizational management system and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xisting system. 

For this, cluster analysis is carried out using 10 administrative demand indicators that 

are reflected in the calculation of the standard labor cost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and capacity standard. Based on this, we will try to find a way to reorganize the 

classific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into appropriate standards for the administrative 

environ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imary local governments were divided into four types. 

The first group is the downtown area centering on the autonomous regions of the 

metropolitan city. The second group is a city centered around the urban and rural areas 

or counties. The third group is a complex area with a mixture of cities, counties and 

autonomous regions. The fourth group is a large urban area with a large size and a 

densely populated.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re different from the current setup criteria for the 

instruments based on population size. For example, the administrative demand 

characteristics of counties with a population of more than 150,000 are similar to cities 

of less than 500,000 population or autonomous regions. Therefore, based on 

administrative demand, there is little evidence to apply the different criteria for the 

instruments in the two regio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t may not be appropriate for local governments to set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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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truments standards by reflecting only the population size in the city, county and 

autonomous region’s organization management. For metropolitan cities with a 

population of 500,000 or more, it is recommended to increase the autonomy of the 

installation of the facilities by suggesting separate criteria, or to apply the same criteria 

to urban areas of similar types, including those in metropolitan cities and counties with 

a population of around 100,000.

However, this study found it difficult to say that the 10 administrative indicators 

accurately reflect the administrative needs of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factor 

analysis of 10 indicators in standard labor cost showed that population and area had a 

big influence. Above all, the lack of sufficient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groups in the cluster analysis remains a limitation. In addition to the 10 

administrative indicators, an in-depth survey of the results of the cluster analysis and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 4 groups are needed, but this 

study did not proceed to that stage. In subsequent studies, it is necessary to apply 

various variables that can fully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luster.


